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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,
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조선일보(3.25(월))에서 보도한 재산세 상승률은 분석 과정에서 

가격대와 무관하게 지역별 평균변동률을 모든 주택에 적용하였고,

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아 다소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습니다.

ㅇ 국토부는 ‘19년 공시가격 산정 시 중저가 공동주택(전체의 97.9%)의

경우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등 대부분 평균 

변동률 미만으로 상승하였으므로 보도에 따른 분석 결과는 중저가

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실제보다 높게 적용하였습니다.

ㅇ 또한,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인상 방지를 위해 세부담 상한*이 

있으나 보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, 실제보다 재산세 

상승률이 높게 예측된 측면이 있습니다.

* (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) 공시가 3억 이하: 작년대비 5% 이내 / 3억~6억:
10% 이내 / 6억 초과: 30% 이내

- 이번에 공개한 ‘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(안)에 의하면 전국 1,339만

호의 공동주택 중 83.4%*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

경우 세부담 상한제**가 적용되면 재산세 상승이 전년 대비 5%

이내로 제한됩니다.

* 보도에서 인용한 지역의 3억 이하 주택 비중은 각각 광주 94.0%, 대구
87.5%, 경기 81.2%



** (현행 재산세부담 상한제) 공시가 3억 이하: 작년대비 5% 이내 / 3억~6억:
10% 이내 / 6억 초과: 30% 이내

□ 한편 올해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 수 증가로 인한 1주택자 종부세

납세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

ㅇ ‘19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수 증가율(56.3%)은 작년

(52.6%)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

ㅇ 또한, ‘18년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

74%는 다주택자이며, 올해 신규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

주택 소유자의 상당수는 다주택자로 이미 기존에 종부세 납세자로

추정되므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 증가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

예상됩니다.

ㅇ 아울러,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, 고령·장기보유 감면 등의 제도적 

장치가 있어 세부담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.

◇ (상한)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전체 보유세(재산+종부)부담 상한은 작년대비 50%

◇ (감면)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(최대 70%까지 공제)

- (고령자 세액공제) 60세이상 10%, 65세이상 20%, 70세이상 30%

- (장기보유 세액공제) 5년이상 20%, 10년이상 40%, 15년 이상 50%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유형·지역·가격대의 형평성 제고를 

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.

<관련 보도내용(조선일보, 매일경제 3.25(월).) >



◈ (조선) 서울 집 한 채 재산세, 19.5% 오른다

◈ (매경) 종부세 대상 집주인 10년만에 3.7배로 급증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묵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